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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시�고시�제� 2019-61호

공유수면 점용․사용 허가사항 고시

 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

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․사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9.  03.  21.

사    천    시    장

 1. 점용․사용 허가번호 : 제2019 - 01호

 2. 점용․사용 허가 연월일 : 2019년 03월 12일

 3. 점용․사용의 목적

   ○ 낚시터업용 부잔교 설치

 4. 점용․사용의 장소

   ○ 경남 사천시 실안동 산31-2번지선

 5. 점용․사용의 면적 : 1,513.6㎡(직접 : 345.6, 간접 : 1,168)

 6. 점용․사용의 기간 : 2019년 03월 12일 ~ 2024년 03월 12일(5년간)

 7. 점용․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

   가. 성 명 : 산분령어촌계장 탁상호

   나. 주 소 : 사천시 남일로 48, 가양라끄빌 3차 40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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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시�고시�제2019-62호

공유수면 점용․사용 허가사항 고시

 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

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․사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9.  03.  21.

사    천    시    장

 1. 점용․사용 허가번호 : 제2019 - 02호

 2. 점용․사용 허가 연월일 : 2019년 03월 12일

 3. 점용․사용의 목적

   ○ 낚시터업용 부잔교 설치

 4. 점용․사용의 장소

   ○ 경남 사천시 대포동 457번지선

 5. 점용․사용의 면적 : 2,888.8㎡(직접 : 712.8, 간접 : 2,176)

 6. 점용․사용의 기간 : 2019년 03월 12일 ~ 2024년 03월 12일(5년간)

 7. 점용․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

   가. 성 명 : 대포어촌계장 정강주

   나. 주 소 : 사천시 대포길 244-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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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시�고시� � 제2019-65호

재해위험저수지 지정 고시

「저수지․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9조, 같은 법 시행령 

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고시합니다.

2019년  3월  18일

사  천  시  장

1. 재해위험저수지 지정내용

2. 재해위험저수지 관리기관 : 경상남도 사천시(건설수도과)

3.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사유

○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

※ 『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』 시행령 별표8

- 제체 및 여수토방수로, 복통 등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견되어 시설물 안전도 

저하, 홍수대응 능력 부족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됨에 따라 저수지를 체계적으

로 정비․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

저수지명 위 치
제 원

비 고총저수량
(천㎥)

길이
(m)

높이
(m)

수혜면적
(ha)

객방

사천시 정동면 

소곡리 272-1번지 

일원

35 118 15 8
정밀안전진단 결과

D등급 판정

한재골

사천시 곤양면 

무고리 256번지 

일원

41 70 5 16
정밀안전진단 결과

D등급 판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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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재해위험저수지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

○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각호의 행위

-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

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

-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

농어촌용수의 이용․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

-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

※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시설물관리자와 협의하시기 바람.

5.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일 : 2019. 3. 18.

6. 문의처 : 사천시청 건설수도과(055-831-3278)


